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의2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

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

2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 :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

   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

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

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3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   ㅇ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

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

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    ※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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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


